
가설건축물 임차인 영업보상

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, 토지소유자는 도

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

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하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

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,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

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, 가설건축물에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

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등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

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싱의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고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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